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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세 도입논의 본격화 시급
KEI, 2013-17년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비 … 효율성 고려해야

우리나라도 환경세 도입을 위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며 환경세 도입 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기 보다는 현

행 세제를 보완해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한국경제연구원은 8월29일 <바람직한 환경세 도입방안 연구> 보고서를 통해 “현행 세제에는 엄밀한 의미의 

환경세가 존재하지 않고, 환경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타 세목들에서도 환경성이 적절히 구현됐다고 보기 

어렵다”고 주장했다.

특히,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감축의무 이행기간이 당초 예상된 2018-2022년에서 2013-2017년으로 앞당겨

질 것으로 보여 의무감축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환경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그러나 환경세를 도입할 때 반드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필요는 없으며, 환경세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현

행의 특별소비세나 교통세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.

또 환경세 부과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를 이용해 다른 세목의 세율을 인하하면 환경세 정책을 통해 환경의 

질적 향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효율성까지 제고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.

이와 함께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수단으로서의 탄소세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정적

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입여부와 시기를 매우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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